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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허가서류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(제9조의7 관련)

1. 통합허가서류등의 거짓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

  가.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

작성하여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산출한 경우

  나.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실제로 조사하지 않고 

작성한 경우

  다. 배출영향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그 결과를 작성한 경우

2. 통합허가서류등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

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기후에너지환

경부장관이 통합허가서류등을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통합허가서

류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
는 경우를 말한다.

  가.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에서 제시한 첨부서류

를 실제로 첨부하지 않은 경우

  나. 해당 사업장의 공정에 포함되어 있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통합허

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서 누락한 경우

  다.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항목을 통합허가서류

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서 누락한 경우

  라.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

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결과를 누락한 경우

  마.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계도 및 공정도 중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에 

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누락한 경우


